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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양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그리고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 증가와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다. 2020년 기준 고양시 내에는 약 2.6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임차가구
의 주거불안을 덜어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주거비 보조와 더불어 주거가 불안
정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고양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인데, 
점차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고양시가 정부의 주거정
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고양시민의 주거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공공임대정책
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양시 공공임대 정책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
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정책대상을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주거복지와 관련한 패러다임 변화
를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고양시민의 주거특성과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을 살펴보았다.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그리고 정책수단을 설정하는 데 있어 고양시가 지
향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해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
다. 다만, 이 연구가 가진 제약 요건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마련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향후 고양시민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주거정책에 대한 수
요와 평가 등에 대한 검토하고 고양시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책연구보고서고양형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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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주택은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이다. 또한 일반적인 가구의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당해야할 
비용이 매우 높은 고가의 상품이다. 최근 들어 주택은 주택가격의 급등과 전월세가격의 
상승으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한 가구들
의 불안이 커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과 상실
감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문제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현
실이다. 

과거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
어지고 부족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의 공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파트에 대
한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아파트의 대량 공급은 많은 사람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데 기
여하기도 하였다. 과거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이 2003년 제정되었
는데, 주택건설,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부
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를 지나면서, 양적인 공급
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닌 주거복지의 측면에 대한 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주거복지, 주거약자의 주거권보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2015년 4월 30일 국회 국
토교통위원회에서 주거기본법이 의결되고, 법사위 통과, 그리고 제정(6.22)과 시행
(12.23)에 들어갔다. 주거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
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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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주거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주

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또 하나 변화한 것은, 주
택공급의 확대를 통한 자가율 개선과 같은 소유를 전제로 한 정책에서 임대를 전제로 한 
주택확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주거기본법 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정부에
서 추진하는 공공임대 정책사업인 행복주택과 주거급여 등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으
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정의 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

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정책도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행복주택ㆍ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일 뿐 아니라, 「임대주택법」ㆍ「주거급여법」 등 주택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https://www.law.go.kr)

주거기본법 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
며,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두고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
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겁급여의 지원,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같은 전달체계의 보완 등 수 많은 주거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문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내집 마련을 계획한 가구뿐만 아니
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하였고,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주거 빈곤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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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주거문제와 관련한 최근 언론

이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기본주택”의 개념을 들고, 모든 경기도민의 주
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입지도 좋고,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을 제안한 바 있다1). 
이에 앞서 서울시는 노숙인, 쪽방을 포함한 비주택 거주자의 문제, 청년과 신혼 부부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최근 들어 기초자

1) 경기주택도시공사, 2020.7.23.일자 보도자료, ‘경기도, 국내 최초 기본주택 제안’(gh.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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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들에서도 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
(2020.7.10.)하고, 고양시 사회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9.6.7) 등 주거약자를 지
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고양시민의 주
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에 관심을 두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거문제 개선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자 지원정책을 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들 수 있다. 특
히 임차가구의 대부분이 시장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
에 고양시민의 주거여건에 대한 검토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책대상을 고민하고 적절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연구는 최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정책사례, 고양시민의 주거여건 등을 확
인하고, 고양시에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기간 등
의 제약을 고려하여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 고양
시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상과 현재 주거정책을 보완하
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련하여, 국내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국내 주거
정책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고양시민들의 주거여건 현황과 변화 등을 살펴보고 고양시
의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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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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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고양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과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조례, 그리고 사례 검토하여 고양시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우선적인 대상층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
련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제도 및 기관별 역할 등 시스템 점검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고양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대상, 실행수단,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3개의 중요 영
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1-3]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 방법

고양시 공공임대정책 방향의 제안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외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는 국내외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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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정책의 사례, 정책 대상 등을 살펴보았으며, 고양시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주거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요 지자체의 공공임대 주택 
사업과 사업 방식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결과와 통계조사결과를 종합
하여 고양시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1-4] 연구절차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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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

1.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

1) 시기별 정부의 주거정책

지난 40년간 주택과 토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1인당 주거면적 증가 및 방당 인원수 감소에 따라 주택면적
이 증가하여 주택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강미나, 2018). 

시기 특징 주요 정책

1980

년대

급격한 도시화

대도시 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

「택지개발촉진법」(1980) 등 단기간 대규모 토지공급 가능한 제도적 기반 조성

토지 및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대책(1987)

부동산종합대책(1988)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발표(1989)

토지공개념(1989) 토지공급을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 ->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

1990

년대

대규모 토지 공급(수도권)

토지의 공공성 강화

전세가격 급등, 전세의 월

세전환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부동산 및 전월세안정대책(1990),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주택경기 활성화대책(1998)

주택건설촉진대책(1999)

임대주택공급 등 서민주거안정대책(1999)

-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공시지가 제도’ 등을 도입하여 토지의 공공성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조성

2000

년대 

이후

경기침체와 회복과정에

서 경기활성화와 규제강

화 정책 반복

개발과 보존의 균형, 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을 위한 

계획체계 및 도시개발의 

틀을 마련

주택보급률 100%달성 주

거정책으로 전환

200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불안에 따른 10.29대책(2003)

투기억제 : 8.31대책(2005)/8.2대책(2017)/9.13대책(2018) 등 투기억제 추진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2008)

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지원 확대(201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2013)

‘선계획-후개발’에 기초한 「국토기본법」(2003), 「국토계획법」(2003), 「도시개발

법」(20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등 제정, 개발부담금(2006) 부과 

재개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

주거기본법 제정(2015)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기본적인 권리, 주택정책에서 주거

(복지)정책으로 전환,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 
자료 : 국토연구원, 2018, ‘지표로 본 지난 40년간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용 요약 

[표 2-1] 시대별 주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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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대별 주요 정책에 대해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1980)하는 등 단기

간에 대규모 토지 공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후 토지 및 주택시장 과열
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대책(1987), 부동산종합대책(1988),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발표(1989), 토지공개념(1989) 등의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
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공급을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
으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에는 대규모 토지 공급과 함께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나, 전세가격 
급등, 전세의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 및 전월세안정대
책(1990)을 발표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그리고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주택경기 활성화대책(1998), 주택건설촉진
대책(1999), 임대주택공급 등 서민주거안정대책(1999) 등을 추진하였다. 「토지초과이
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
념’, ‘공시지가 제도’ 등을 도입하여 토지의 공공성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 도시개발 및 재개발 등을 위한 계획체계 
및 도시개발의 틀을 마련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불안에 따른 10.29대책
(2003), 8.31대책(2005), 8.2대책(2017), 9.13대책(2018)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초 ‘선계획-후개발’에 기초한 「국토기본법」(2003), 「국토계획법」
(2003), 「도시개발법」(20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등을 제정하고, 개
발부담금(2006) 부과 재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를 보이자 정부는 부동산·건설경기 활
성화(2008), 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지원 확대(201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2013)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현 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의 추진 등 주택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세제 강화와 임대규제,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3기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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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미나. 2018. 지표로 본 지난 40년간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연구원

[그림 2-1] 연대별 부동산정책

 
최근의 이슈로 우선,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 사회경제여건 변화로, 1인 가구 급증, 

저출산 지속,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부담 가중, 주거문제가 결혼·출산·양육
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강미나. 2018. 지표로 본 지난 40년간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연구원

[그림 2-2] 최근 이슈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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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택시장의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관련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강북/강남 등 격차 범위의 세분화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
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통합적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의 탄력적 운용, 토
지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강미나, 2018).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자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
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1963년 「공영주택법」을 시작으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1984), 「임대주택법」(199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2015)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개
선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의 확대와 다변화를 모색해 왔다.

[그림 2-3] 시대별 공공임대정책 변화

자료: 봉인식, 2016, 경기도 임대주택 정책 추진 방안 연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
로 정의된다. 공공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 또는 임대 후 



제2장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고양시 현황  17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
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7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는 크게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 및 민간 협력적
으로 추진과 시민의 주거니즈와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공급의 다양화(매입임대, 공공지
원 등)로 볼 수 있다. 

[그림 2-4] 정부의 정책 변화

정부가 밝힌 주거복지의 방향, 주거복지 로드맵을 살펴보면 제도적 정비와 관련하여
는 임차가구 보호 및 지원, 주거실태조사 강화,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 강화한다는 계획이
며,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관련 하여는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주택 공급 활
성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의 강화 계획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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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정책 동향

최근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과거 최저주거기준에서 적정주거기준으로 이동하고 있
다. 일본에서는 시민최저수준(Civil Minimum)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1968년 진보적 성
향의 공산당 후보인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가 복지우선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1968년 동경도 도지사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활발한 논의가 되었다. 근대적인 대
도시가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조건의 최저한 도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안전 및 
건강, 능률적이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저조건으로 정의하였다. 당시 
미노베 도지사가 Civil Minimum을 주창한 이유는, 첫째, 당시의 이른바 국가최저기준
(National Minimum)이 동경 시민의 생활수준에 비해 너무 낮아 실제적인 면에서 국가최
저수준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으며, 둘째, 도시생활은 자체의 특수한 성격이 있어 일반적
인 국가최저기준을 동경도에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하여 시민최
저수준(Civil Minimum)은 1968년 수립된 「동경도중기계획」에 반영되었으며, 1970년 
제출된 전국혁신시장회에 의한 「혁신도시만들기요령: civil minimum 책정을 위해서」
에서 널리 사용되었다(최은영, 2018) 

최근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의 사회주택 등의 주요 이슈 중에서 첫째, 지원대상과 관련한 주요한 이슈 둘째, 

전략과 관련한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2). 
사회경제적 환경과 수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주거지원이 필요

한 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주거지원의 주요 대상으
로 정의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층은 청년층,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노숙자, 실업자 등 과거보다 특수한 계층에 대
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수요요인의 변화로, 친환경 주택과 주거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문제에 대해 과거에는 임대료 등 집값에 관련된 비용만 

2) 봉인식(2016).pp.97-98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제2장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고양시 현황  19

고려했지만, 최근 냉난방,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도 관심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임대료 만큼
이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략과 관련하여, 수요환경의 변화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별 대응전략으로 첫째는 지방화로, 중앙정부 중심에
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다.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을 추진하던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재정지원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
다. 둘째로는 민영화 또는 민간참여의 확대로, 민간에 소셜하우징을 매각하거나 기존주
택은 공공이 계속 소유하고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이 공급하여 소셜하우징화 시키는 
것이다. 셋째로는 잔여화로 소득보다는 청년층, 장애인이나 극빈층, 노년층 등과 같은 특
정계층을 주요 공급대상으로 하며, 과거와 달리 일정소득 이하 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
는 공급이 아닌 소요에 기반 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선별적
보편적(universal)

일반모델(generalist) 잔여모델(residual)

Ÿ 소득에 기초

Ÿ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낮은 일

정한 소득이하 계층에게 공급

Ÿ 소요기초

Ÿ 극빈층, 장애인, 노숙자 등 제

한적 집단을 대상으로 공급

Ÿ 입주조건 없음

Ÿ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핀

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등
Ÿ 영국, 미국, 포르투갈 등

Ÿ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2011년 이전)

* 잔여모델 병행 추진

출처 : 봉인식(2016)

[표 2-2] 해외 사회주택 정책 모델

해외사례의 경우,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주대상들의 조정이 여러 방향으로 이
루어지며, 영국은 부담가능주택 개념을 도입하면서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2010년부터 저소득가구 위주로 입주대상을 제안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공급주체의 재정건전성 제고, 저소득층 주거소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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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배경이 존재한다. 공급주체에 대해 입주순위 결정의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유연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남원석 외, 2016)

구분 주요내용

영국

‘10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부담가능주택 도입

시세 대비 80%까지 임대료 책정 가능하여 중간소

득층의 접근성 제고

네덜

란드

‘10년부터 신규물량의90%를 저소득층 우선 배정

(유럽연합 지침, 대략 소득 3.5분위 이하 가구)

프랑

스

소득계층별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공급(입주대

상조정변화는 없음)

2000년 이후 사회주택 정책 강화 법 다수 제정

출처 : 남원석 외(2016)

[표 2-3] 해외 사회주택 정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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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양시 주거여건

1. 고양시 인구구조와 점유형태

고양시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2000년에서 2019년간)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감소
와 20대 인구 증가 , 30대 인구 감소, 40대 후반 50대 인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각년도)

영유아 인구 감소는 부모세대인 30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영유아
의 감소는 고양시의 낮은 출생률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기준 고양시
의 출생률은 경기도 내에서 과천(0.780) 다음으로 낮은 출산률(0.802)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인이 일자리나, 주거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
으며, 청년들의 경우 낮은 
소득과 자산형성 미흡한데, 
상승하는 주거비를 감당하
기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미
루는 등 청년층의 주거문제
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언
론에서 보도되기도 한다.  

[그림 2-5]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2000-2019년)

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

[그림 2-6] 청년층 주거문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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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월세나 전세와 같은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 비중이 높아진다. 반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가가구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
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에 진출한 청년층은 소득이나 자산의 축적정도가 더 낮
기 때문이며,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고양시민의 점유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2005년과 2015년자
료)를 살펴보면, 30대의 전월세 거주 가구 증가(신혼부부 등), 40대 후반 보증부 월세 
등 월세 거주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30대 이후 전세거주가구 비중
이 높았으나, 30대와 40대 초반에서만 전세 거주 가구 비중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안정성의 측면에서 고령층 보다 신혼부부, 중장년층의 주거 안
정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2015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각년도)

[그림 2-7] 연령별 점유형태 비교: 자가 임차가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2005년에
는 전세로 거주하던 20대 비중이 높았지만, 2015년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
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단 20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30대의 경우도 
전세거주자에 비해 월세거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반적인 전세의 월세화 흐름 속에서 40대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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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각년도)

[그림 2-8] 연령별 점유형태 비교 : 자가, 전세, 월세

연령별 전월세 거주 가구비율과 전월세거주 가구수 변화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
다. 2005년에 비해 2015년의 연령대별 전월세 거주 가구 비율은 30대부터 60대초까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수의 변화를 보면,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두
터운 계층인 40대와 50대의 가구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전월세가구 비율 변화 연령별 전월세 가구수 변화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각년도)

[그림 2-9] 연령별 점유형태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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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점유형태 특성을 보면, 자가가구 비중(53.4%)은 전국(56.8%), 경기도
(52.3%)에 비해 1.1%p높은 편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고양시는 자가가
구 비중이 소폭 감소, 전세의 월세화(전세가구 비중 감소와 월세 증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대부분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청년층 전월세 거주 비율은 일산동구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구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고령층 전월세 비중은 덕양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덕양구는 상대적으로 노인층 주거안정에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각년도)

[그림 2-10] 고양시 전체가구와 1인가구 점유형태 변화(2005-2015년)



제2장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고양시 현황  25

고양시의 무주택가구(2019년 기준)는 16.9만가구로 전체 가구(38.5만가구) 중에서 
43.9%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의 44.1%가 무주택가구로 경기도 무주택가구 
비중에 비해 0.2%p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무주택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고양시 연령별 무주택 가구 
비율은 30세 미만이 85.8%, 30대는 61.4%, 40대는 42.9%, 50대 이후는 40%이하로 나
타났다. 경기도 연령별 무주택 가구 비율보다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각각 3.1%p, 2.1%p 
높게 나타났다. 고양시 30대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16년에 비해 2.3%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각년도)

[그림 2-11] 연령별 무주택가구 비율(2019년 기준)

구 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2016년 85.1% 59.1% 42.3% 35.4% 32.6% 32.3% 40.0% 43.1%

2019년 85.8% 61.4% 42.9% 37.0% 33.6% 32.6% 37.8% 43.9%

증감%p 0.6% 2.3% 0.6% 1.7% 1.1% 0.3% -2.2% 0.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각년도)

[표 2-4] 연령별 무주택가구 비율 변화 (2016-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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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역시 가구분화로 1,2인 가구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및 가구분화 등으로 세대
당 인구수 감소 지속, 고양시 평균 세대당 인구수는 2.46명, 덕양구의 세대당 인구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 1인  중에서 20~30대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청년층 1인가
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층 1인 가구 증가 하고 있다.

고양시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해볼 필요
가 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소형 주택공급 필요성 증가, 지역사회(공동체)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택 규모와 유형 등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는 수요와 공급 점검 필요하며,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 가구의 주거문제 등 정책적 점검 필요하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각년도)

[그림 2-12] 고양시 세대당 인구 및 1인가구 구성 변화 추이

2. 고양시 공공임대 주택의 특성

주택가격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지속
적인 전세가격의 상승, 최근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거주
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전세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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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최근 덕양구의 주택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창릉 
3기 신도시 계획 발표이후, 토지가격의 상승과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 개발사업시 주변지역의 가격상승 물결효과(Riffle Effect), 매매가격과 임대료 상승 
등 불안요인 내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역별로 차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덕양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하락세를 
보인 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리적으로 창릉신도시와 인접한 동구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매매, 전세)지수 

[그림 2-13] 고양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추이

1) 고양시민 거주 주택의 규모 (면적)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 기준을 말한다. 최저주
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안
전성ㆍ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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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활용할 것 ② 적절한 방음ㆍ환기ㆍ채광 및 난방설비 ③ 소음ㆍ진
동ㆍ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 ④ 해일ㆍ홍수ㆍ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지 말 것 ⑤ 안전한 전기시
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

최저기준에서 적정기준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최저주거 기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주거면적과 주거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수 (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유도기준 최저주거기준 유도기준

1 1인 가구 1 K 2 K 14 33

2 부부 1 DK 4 DK 26 50

3 부부+자녀1 2 DK 4 DK 36 60

4 부부+자녀2 3 DK 4 DK 43 66

5 부부+자녀3 3 DK 4 DK 46 70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 DK 55 83

주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표 2-5] 최저주거기준과 유도기준

주택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초과-100㎡사이의 주택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주택규모를 84㎡로 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경우, 전용면적이 넓은 주택
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선호도가 높은 60-85㎡규모의 주택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년
간에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다. 반면, 주택규모가 큰 대형의 주택은 단독주택
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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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국의 주택규모별 변화              고양시의 주택규모별 변화

전체

단독

아파트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자료 (각년도)

[그림 2-14] 주택규모별 변화(2015-2019)

2)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고양시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8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25,976호, 이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은 21,023호로 전체의 80.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고양
시 사회주택은 11호로 도시관리공사가 소유한 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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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향동지구에는 10년 
공공임대리츠로 공급된 1,924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10년 후 개인소유의 주택으로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2,944호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6]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특성

고양시내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내 평균과 유
사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고양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10.4%
로 경기도 평균 10.7%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8%
로 경기도 평균 8.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고양시 세대당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5.1%로, 경기도 평균 4.5%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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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세대당 공공임대주택 비중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경기도내 대도시들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준은 다음
과 같다. 주택당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19년 경기도는 10.7%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역
은 성남시로 12.9%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고양시가 10.4%로 경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원과 성남은 각각 9.3%와 6.8%로 고양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6] 경기도내 주요 대도시의 공공임대 재고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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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도 4개 대도시 중에서 성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용인시는 2016년에 비해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민간, 공공, 장기공공임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고양시 주택수 대

비 임대주택은 공공부문과 민간임대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며, 경기도내 
평균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약 1.7%p높게 나타났다. 성남은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이 3.2%p 높고, 
수원과 용인은 민간부문의 비중이 다
소 높게 나타났다. 성남은 민간부문
에 비해 공공부문의 비중이 더 높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구 분
주택당 공공임대주택 %

세대당 공공임대
2016 2017 2018 2019

경기도 9.1% 9.8% 10.3% 10.7% 8.5%

수원시 8.6% 9.1% 9.2% 9.3% 6.9%

성남시 11.0% 12.1% 12.6% 12.9% 8.3%

고양시 8.9% 8.9% 8.9% 10.4% 7.8%

용인시 7.0% 7.0% 6.7% 6.8% 5.8%

[표 2-7] 공공임대주택 재고수준 비교

[그림 2-17] 도시별 공공임대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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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경기도를 상회하나 성남에 비해는 다소 낮은 수준
이다. 임차가구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유사 대도시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보유하
고 있다. 그러나,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장기 임대주택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에 고양시는 장기 임대 비중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고양시의 적극적
인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    분 전체 공공 민간 장기 공공임대

경기도 19.7% 10.7% 9.0% 5.7%

     수원시 19.9% 9.3% 10.6% 3.1%

     성남시 22.6% 12.9% 9.7% 8.2%

     고양시 20.6% 10.4% 10.3% 6.8%

     용인시 16.3% 6.8% 9.5% 4.9%

[표 2-8] 주택수 대비 임대주택 비중

고양시내의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면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양시 거처의 면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60-85㎡규모의 비중이 36%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40-60㎡규모가 31%, 20-40㎡가 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공임대
주택은 40-60㎡ 비중이 4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20-40㎡가 43%, 60-85㎡는 
5%로 60㎡이하의 임대주택이 95%를 차지한다. 

전용면적 기준 규모 20㎡미만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786호로, 행복주택(448호)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338호)으로 구성된다. 규모 60-85㎡는 대부분이 분양전환 임
대주택과 분납 공공임대주택으로 향후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과 소유권이 획득되는 주
택이다. 따라서 60-85㎡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주택 95호만 남게 된다. 또한 
전용면적 40-60㎡중 1,857호는 10년 후 분양전환, 해당 규모의 15%가 사라지게 되면, 
40㎡이하가 대부분으로 초소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수요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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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규모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8] 고양시 거주 가구의 주택규모별 거주가구 (일반가구와 공공임대거주 가구)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별 구성을 종합해보면, 1인가구나 2인가구가 거처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이 대부분으로, 자녀를 둔 주거취약계층이 거처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규모
는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즉 현재 고양시내의 공공임대 주택은 규모간에 미스 매칭이 
우려되며, 40-85㎡ 규모의 공공 임대 주택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녀를 둔 부부
가 거주할 만한 주택으로 3인 이상의 주거약자가 거주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공임대주
택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표 2-9]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별 거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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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별 공가를 살펴보면, 공급되는 면적 중에서 20㎡이하 규
모의 공가 비율이 가장 높다. 초소형의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2.72%로 다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 중에서 공가는 
1,040호로, 공가 중에서 20-40㎡이 492호로 47.3%, 40-60㎡가 397호로 38.2%를 차
지하고 있다. 각 규모의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공가 비율은, 20㎡이하가 100호로 해당 
면적 임대주택 786호중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0] 고양시 공가주택의 규모별 구성

초소형 공가 비중이 높다는 것은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면적에 대
한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공실이 더 높게 나타나는 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초소형 중심(1인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확보 시 수
요와 위치 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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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시 구도심 정비사업과 주거안정

고양시 관내 정비사업 추진으로 이주민의 안정적 주거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으며,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순환용 주택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분 합계 원당 능곡 일산 고양 관산 행신

합계(개소) 28 9 9 4 2 1 3

재정비

촉진사업

지정 9 4 4 1

해제 10 5 3 2

일반정비사업 7 1 1 2 1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1 1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표 2-11] 고양시 정비사업 현황

연

번
지구 촉진구역 구역면적(㎡) 시행단계 세대수 비고 

1

능곡

능곡1구역 40,519
착공신고

(2019. 9. 25.)
643

토공사 및 기초공

사 진행중

2 능곡2구역 144,795
조합설립인가

(2016. 3. 8.)
2,933

사업시행인가 거

부 처분

3 능곡5구역 131,432
조합설립인가

(2016. 4. 6.)
2,560

사업시행인가 거

부 처분

4 능곡6구역 82,310
조합설립인가

(2011. 11. 9.) 
2,501

사업시행인가 거

부 처분

5

원당

원당1구역 120,386
사업시행인가(변경)

(2020. 4. 10.)
2,601

관리처분계획 수

립 중

6 원당2구역 65,051
조합설립인가

(2011. 12. 29.)
1,326

사업시행인가 거

부 처분

7 원당4구역 61,970
관리처분인가

(2018. 3. 6.)
1,236

사업시행(변경) 

진행 중

8 복합타운 67,316 - -
촉진계획 변경 추

진 예정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제2장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고양시 현황  37

고양시 자료를 살펴보면, 정비구역 내 세입자 총 7,918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고양시내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14,802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고양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총 25,965세대로 재고율은 7%수준이다. 고양시에 따르
면, 고양시 내에서 계획 중인 임대주택 약 18,924세대로 파악되고 있다

구  분 임대주택 성사혁신지구
일산복합

커뮤니티센터
공공주택건설사업

위  치 능곡 원당 일산 창릉‧장항‧덕은

임대주택

(총18,924세대)
119세대 118세대 132세대

18,555세대

(13,300+4,500+755)

시행자 고양시
국토부,고양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자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주택건설사업 : 총 54,775세대 (창릉 38,000 + 장항 12,069 + 덕은 4,706)

 ※ 창릉지구는 지구계획수립 전으로「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전체 주택의 35% 이상 건설)에 따라 
임대주택 수를 전체 주택 호수의 35%로 산정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표 2-12] 고양시 계획 중인 임대주택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살펴보면, 국토부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고시(2020.7.22.)”에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당초 5~15%에서5~20%로 개정되
었으며, 상업지역도 당초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임대주택 건설의무에 포함하고 2.5%
까지 완화 가능하다. 경기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2020.9.24.)” 자료를 
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당초 5~15% 에서 5~2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상업지역도 
임대주택 건설의무에 포함하고 2.5%까지 완화 가능하다.

관련하여 7개의 정비사업 구역의 주택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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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획

(세대)

임대

(세대)

계획세대수의 9% 이상 증가되는 용적률의 20%

비고
소 계

최초임차 시활용

소 계
40㎡

이하 

40 ∼

60㎡이

하 
40㎡

이하 

40㎡

이하 

40 ∼

60㎡이

하 

능곡1구역 643 67 58 38 8 12 9 9 -

능곡2구역 2,933 331 266 102 83 81 65 65 -

능곡5구역 2,560 292 231 100 131 - 61 32 29

능곡6구역 2,501 188 188 52 136 - - - -

원당1구역 2,601 266 211 129 80 2 55 - 55

원당2구역 1,326 135 111 22 89 24 11 13

원당4구역 1,245 120 119 83 36 1 1 -

총합계 13,809 1,399 1,184 526 563 95 215 118 97

[표 2-13] 정비사업지 임대주택 가능세대수

정비사업지내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순환임대주택 확보는 당장에는 해당 정
비사업지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정비사업지내 세입자 수
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검토 중인 부지가 지하철역과 인접하고, 대학가 등 서울의 도심
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 및 대학생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공
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내 노후된 공공시설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이주민과 주거약자(정책대상)를 위한 임대주택, 공영주차장, 창업지원센터, 주
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의 복합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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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개요 >

• 위  치 : 덕양구 토당동 858-2번지 일원

• 규  모 : 공동주택 1동

• 층    수 : 지하 1층 ~ 지상 8층

• 건축면적 : 690.08㎡ (건폐율(28.23%)

• 연 면 적 : 5,424.29㎡ (용적률 221.86%)

< 활용계획 >

•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주민공동이용시설), 지

상2 ~ 8층(임대주택 119세대)

< 사업목적 >

•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안정 도모

• 청년의 주거 안정과 청년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주민공동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로 지역공동체 회

복 및 거점시설 활용

[그림 2-19] 대상지 개요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주택멸실로 인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 마련이 
필요하며,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존 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 이외에도 1기 신도시는 사업이 진행된지 30년이 도래
한다는 점에서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 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
해 향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사업 추진 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계 중산 정발산 백석 마두 장항 일산 탄현 주엽 대화

78,691 6,053 2,011 8,479 11,300 3,548 11,585 11,198 20,897 3,620

[표 2-14] 1기 신도시(일산ㆍ중산ㆍ탄현) 세대수 현황 
(단위 :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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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지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재원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액은 2020년 말 기준 244억
원 가량으로, 2021년에는 277억 수준이다.  

2020년 말 조성액
2021년 조성계획(안) 2021년 말 

조성액(안)수입 지출 증감

24,410,326 10,357,695 7,023,000 3,334,695 27,745,021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은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등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표 2-15] 2021년 기금 확보 계획(안)
(단위 : 천원)

순환임대주택 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5조)을 검토해볼 수 있
을 것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목적은 정비사업으로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 임대주택의 건설 ·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의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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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자체 조례 

1.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에 대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과 주거정책의 기
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과 주거비의 
우선지원 등을 위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택의 물리적 측면에 
대한 내용과 정책 대상으로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
동 등과 함께 주거비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등으로 정하고 있어 주거
정책의 대상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

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

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기본법

[표 3-1]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과 임대주택 공급 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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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복지�관련�지원�조례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2, 기초 12곳으로 조사되
었다. (2020. 10. 23. 기준)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개정일 소관부서

광

역

서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2012. 12. 31 2019. 12. 3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경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2016. 7. 19 2020. 7. 15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광주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7. 11. 15 -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

대구 대구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7. 3. 2 2018. 8. 10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

대전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6. 8. 12. - 도시재생주택본부 주택정책과

부산 부산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6. 3. 30 2018. 8. 7 도시균행재생국 주택정책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2014. 2. 17 건설교통국 주택과

충남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2018. 7. 30 2018. 12. 31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인천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2018. 11. 5 -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2016. 9. 28 -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전남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2019. 10. 17 -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전북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2016. 12. 30 -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기

초

경기 고양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20. 7. 10 2020. 9. 29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경기 성남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2. 3. 12 2019. 7. 15. 도시주택국 주택과

경기 시흥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2013. 11. 8 2020. 7. 16 도시교통국 주택과

경기 여주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2017. 9. 27 - 경제개발국 허가지원과

경기 이천 이천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2016. 12. 30 - 도시주택국 주택과

경기 안산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8. 12. 27 - 복지정책과

전북 고창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 8 -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전북 군산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7. 11. 1 -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충남 천안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5. 9. 11 2020. 6. 22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충남 당진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6. 12. 30 2018. 12. 28 건설도시국 전축과

충북 청주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8. 12. 21 - 복지국 복지정책과

전북 전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1. 8. 16 2018. 12. 28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

자료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표 3-2] 자치단체 주거복지지 기본 조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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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약자와 주거지원 대상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고양시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주거급여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의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사람, 긴
급지원대상자, 이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양
시 조례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신설 2020. 9. 29.>
-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지자체 조례에 정한 주거권의 명시여부와 주거약자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주거권을 명시한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대구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
거권을 명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거권 명시 :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 주거약자 : 경기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주거약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나 60% 이

하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중위소득 50% 이하 등 : 고양시, 수원시, 천안시, 군산시, 당진시, 청주시
- 중위소득 60% 이하 등 : 시흥시, 전주시, 안산시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성남시, 여주시,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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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비고

경기 

고양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마.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신설 2020. 9. 29.>

    사.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경기 

수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본인소유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경기

시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거약자 등”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라. 자가 및 임차인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

    마. 긴급복지지원법 제 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

    아.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흥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표 3-3] 주거복지 관련 조례 분석 대상도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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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비고

경기

성남

제3조(지원대상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간급지원 대상자

  3.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

경기

부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사.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충북

청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전북

전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전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 12. 28.>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자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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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조례를 토대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유형화하는 기준으로 소득, 현
재의 주거상태, 생애주기, 가구원 특성이라는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를 종
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구분 기준 기타 참고사항

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지자체 주거복지 지원 조례 다수

60%이하
안산, 시흥, 전주, 서울(주거안전 취약계층),

홍천, 인제, 진도(취약계층 주택개량)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이하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저소득층 광역지자체 주거기본 조례 다수

소득관련 기준 없음

주거상태

(물리적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광주, 시흥, 안산, 전주는 일반적 대상으로 포함

서울, 부산, 세종은 복지서비스 제공 등 특정사업으

로 한정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 고시원, 여인숙, 쪽방, 비닐하우스 등

긴급보수 필요가구 -

기타 노후불량주택 거주가구, 노숙인

생애주기

고령층
고령층 경우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가구로 한정

노인 1인가구 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의 경우

청년 지자체의 경우 자체 청년조례 등의 근거, 기준 차용

신혼부부 5~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가구원
세대주 특성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 가장

가구 등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 질병, 보호아동, 외국인 등

세대주를 포함

한 세대원 특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

탈주민, 다문화가구 등
자료 : 이성호(2019), 수원형 주거복지 대상 유형화 방안 연구, pp. 18-21의 내용 재구성

[표 3-4] 주거복지 대상 구분

3) 이성호(2019), 수원형 주거복지 대상 유형화 방안 연구, pp. 18-21의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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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주거복지사업(조례기준)을 살펴보면,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비 
지원,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이 주된 주거복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구분 고양 수원 시흥 성남 전주

주택 임대보증급, 임차료(주거비) 보조 및 대출 ● ●

주거복지 관련 민간 단체, 기관 지원 ● ● ●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 ●

주거복지 향상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 ● ● ● ●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집수리(주택개조자금) 지원 사업 ● ● ● ●

공동체 증진사업 및 입주민 선정 등 관리 ● ●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 ● ● ●

주거복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 ●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 ● ● ●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공공임대주택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사업 ●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위한 연구ㆍ조사 및 부정수급 발지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사업 등
●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 ● ● ● ●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 ● ●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운영 및 관리 ● ●

그 밖에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 ●

※ 고양시, 공공임대주택ㆍ사회주택 등 입주, 운영, 관리 등 관련 정보 제공 등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로 정함

※ 주거복지사업으로, 고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거복지관련 사업에 대한 협업 및 지원

[표 3-5] 지자체 주거복지 조례별 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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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주택�관련�지원�조례

사회주택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7곳(2020. 10. 23. 기
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양시 조례에서 정한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청년, 신혼부부, 노인, 미
혼모·부, 취약계층 임차인 거주불안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외 서울이나 경기도의 사회주택 역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이 조례에 정해져 있다. 사회주택이 가진 특성 중에서 시민사회
조직 중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요 하다는 점이 공통적이며,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
할이 공적특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특성이 
고려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개정일 소관부서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 1. 2 2019. 12. 31 주택공급과

경기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9 2020. 10. 8 주택정책과

고양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6. 7 2019. 10. 18 주택과

부산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8. 7 2020. 5. 27 도시정비과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3. 8 - 재생건축과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6. 7 2019. 12. 23 도시전략재생과

시흥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5. 10 2017. 7. 13 주택과

[표 3-6] 사회주택 지원 조례 지정 현황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중에서 서울시는 별도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제3장 국내외 사례 검토  51

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이나 지원 체계,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그밖에 사회경제적 약
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흥시의 경우는 별도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는 않
지만, 주거복지 지원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는 중장기(5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조례에 정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
다. 고양시의 경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 방향의 수립과 지원에 대한 체계
적 계획 수립에는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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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정책사례 검토

1.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유형

1) 공공임대주택 정책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기존도심 다가구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 주
택에 대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전세임대이다.

[그림 3-1] 정부의 주거지원 방법과 유형

정부의 정책대상은 소득 4분위 이하, 일반수급자 및 주거취약계층, 청년 및 신혼 부
부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외 소득 5-6분위는 정부지원 시 자가구입이 가능한 계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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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고 있으며, 7분위 이상은 자력으로 자가 구입이 가능한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
다.

 

[그림 3-2] 정부 주택 정책의 대상

2) 공공임대주택 유형

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건설임대주택
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
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우선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하며,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준공공임대주택4)10년, 그 밖의 매입임대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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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 이하
50년 60㎡ 이하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85㎡ 이하

매입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 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60㎡ 이하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매입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출처 : 마이홈(https://www.myhome.go.kr)

[표 3-8]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 주체와 특성

4) 준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

구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

료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

대료" 적용

*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

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제한없음

제한없음

*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

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제한

임대 의무 기간 5·10·20·30·50년 4년, 8년 5년~30년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출처 : 마이홈(https://www.myhome.go.kr)

[표 3-7]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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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①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 상이)

②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전세금

시세 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③ 공급규모 40㎡이하

85㎡이하

(통상 60㎡이

하)

85㎡이하

(통상 60㎡이

하)

85㎡이하 60㎡이하

④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 등

[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

성원

[소득 2~4분

위]

무주택세대구

성원

[소득 3~4분

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⑤ 

자산  

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

총자산: 

22,800만원이

하

자동차: 2,522

만원이하

부동산: 21,550

만원이하

자동차: 2,522

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25만원이

하

총자산: 28,800만원이

하

자동차: 2,468만원이하

⑥ 

소득  

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

녀, 노부모 일반(60㎡

이하)

모든공급유형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기준 -

60㎡이하 : 

70%이하

85㎡이하 : 

100%이하

60㎡이하 : 

100%이하

85㎡이하 : 

120%이하

신혼, 생애, 일반: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120%이하

100%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80% 이하, 세대 100%

이하)

⑦ 

공급  

유형

일

반

공

급

자

격

생계급여 또는 

의   료급여 수

급자, 국가유 

공자 등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 거주 무주

택세대구성원

대학생(취준생 포  함), 

사회초년생(재취준  생 

포함),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대학생·취준

생  신혼부부 포함), 고

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선

정

지자체의 추천

을   받은 자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순위 구분

입주자저축(청약저

축, 주택청약종합저

축)  순위·순차

 추첨으로 선정

출처 : 마이홈(https://www.myhome.go.kr)

[표 3-9]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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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특

별・
우선

수급자 선정기

준의  소득인정

액 이하인  국

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

부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

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

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 추천

 ㅇ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

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3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3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특별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 (선정) 자녀수가

  많은 자(이후 추첨)

ㅇ생애최초 특별

-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첨

 ㅇ노부모부양 특별

-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 (선정) 순위·순차

 ㅇ국가유공자 특별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기타 특별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ㅇ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교  재

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

   함)

- (자격) 소득활동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

  활동중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  중

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산업단지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표 3-10]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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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부의 사회주택

1) 사회주택 정책 비전과 목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천호 이상을 공급하고, 사회적 경
제주체의 역량 활성화 기반도 구축하기로 하였다.5)사회주택의 개념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
택으로, 저렴한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른 입주 및 임대료 차등 부과, 안정적 거주기간 보
장 등의 공공성과 지속성, 사회적 가치 추구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출처 : 2019.2.20.일, 한국사회주택협회 정기 총회 자료집 중 국토부 민간임대주택과 발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그림 3-3] 사회주택의 개념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민간임대
주택의 하나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고 저렴한 임대료 및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갖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주택을 말한다.  

사회주택의 특징 및 장점으로는 우선, 사회적경제주체(비영리법인 등)에 의한 공급·
운영되며, 시장 임대료에 비하여 저렴한 임대료,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
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또한, 다양한 사

5) 이하 국토부의 사회주택과 관련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9.2.20.일자 보도자료,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와 2019년 한국사회주택협회 정기총회 자료집 중 국토부 민간주택과 발표자료인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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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 회복 및 사회적가치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
비 지원, 민간재원 활용한다. 

사회주택이 가진 비전과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출처 : 2019.2.20.일, 한국사회주택협회 정기 총회 자료집 중 국토부 민간임대주택과 발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그림 3-4] 국토부, 사회주택 비전과 정책목표

 ① 사회주택 공급확대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천호 이상의 사회주택

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
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공급하고, 전체 세대 임
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②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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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실행, 외부자원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의 공공의식 
변화‧참여 유도하며, 주민참여 정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도 객관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③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

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
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④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
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2) 국토부 사회주택 사례

(1) 사회주택 사업 유형

사회주택 사업의 유형은 첫째, 리츠가 LH 토지 매입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하
여 사회주택으로 공급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둘째, 사회적 경제주체가 리모델링하
여 재임대하는 리모델링 방식, 셋째, LH 등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주체 등 운영 기관에 임대하여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셰어하우스로 시세보
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매입임대 운영위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LH 고양삼송 사회주택사업은 국내 최초의 단독형 집합주택으로 대지면적 6,860㎡
에 용적률 150%이하, 건폐율 50%이하로 임대기간 15년에 임대종료 후에 LH가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이
하인 무주택자 중, 청년․신혼부부․취향공동체 등 주거테마에 따라 사회적 경제주체가 선
정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이하로 임대기간은 입주자가 원할 경우 최소 1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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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수 있다. 

① 토지임대부 방식(고양삼송)

ㅇ 리츠가 LH 토지 매입 →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 15년 이상 운영

 - 경기도 고양시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10BL

  - 입주대상 : 청년, 신혼부부 등

  - 임대료 : 시세의 80%이하, 인상률 연 5%이내

② 리모델링 방식(서울시 신림동 셰어어스)

ㅇ 사회적경제주체가 고시원 등 15년 이상 된 근린생활 

시설 리모델링 → 청년에게 재임대

 -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19실) 

 - 커뮤니티 공간을 지역주민에도 개방 활용

③ 매입임대 운영위탁 방식(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ㅇ LH 등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 →사회적경제주체 

등 운영 기관에 임대,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셰어하우스로 시세의 50%로 재임대

 - ‘18년 2차 시범사업 추진, 한천로 등 포함 수도권 101

호 운영 중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및 LH(2019), 고양삼송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토대로 재작성

[그림 3-5] 국토부 사회주택 유형 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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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9, 고양삼송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그림 3-6] 고양삼송 사회주택 위치 및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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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주택리츠 등

공공에서 운영 중인 임대리츠는 7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공공임대리츠 
: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로 주택도시기금과 LH(또는 지방공사 등)가 출자 ② 공
공지원 민간임대리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③ 정비사업 임대리츠 
: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④ 토지
임대부 임대리츠 : 토지를 임차하여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⑤ 특화
형 임대리츠 : 역세권 등에서 소형 평형 위주(전용 60㎡이하)로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
택을 공급하는 리츠 (도심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⑥ 사회임대주택 임대리츠 :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⑦ 토지지원리츠 : 보유한 토지를 
토지임대부 임대리츠 등에 임대하는 리츠이다.

임대리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리츠를 의미한 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2018). 주택도
시기금은 리츠 유형 중에서 사회임대주택 임대리츠 또는 토지임대부 임대리츠에 출자함
으로써 사회주택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하여 2017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주거복
지로드맵(국토교통부, 2017.11)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2017년 12월 주택도시기금이 
총 318억 원을 출자하여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하였다. 사회주택허브리츠는 주택도
시기금이 모(母)리츠(허브리츠)에 출자하고 모리츠가 子리츠(개별 리츠)에 출자하는 모
자리츠 구조이다. 모리츠에서 출자 받은 개별리츠는 사회주택 건설 및 매입 사업에 대한 
출·융자와 토지임대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택 사업자를 지원 한다6). 

주택도시기금은 LH공사가 사회주택 허브리츠에 매각한 토지를 사회적 기업에게 
10~20년간 임대하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회주택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하여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에 대한 계약을 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대기간 종료 후 사회주택 사업자
에게 토지매입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주택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최근 지자체나 또는 LH공사 보유 토지를 임차한 리츠나 지자

6) 임병권, 2018, 국내 사회주택 공급현황과 지원정책에 관한 사례연구주택금융연구, 주택금융연구원,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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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이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에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하여 사회주택 사업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료 : 주거복지로드맵(2017)

[그림 3-7] 국토부, 사회주택 특화형 리츠 운영구조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후 사회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관리하는 
협동조합방식 등 다양한 사업모델 지속 발굴하고 있다.

출처 : 2019.2.20.일, 한국사회주택협회 정기 총회 자료집 중 국토부 민간임대주택과 발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그림 3-8] 국토부, 사회주택 SPC설립후 협동조합방식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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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기금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의 가구에 맞춤형 사회주
택 공급을 위해 입주대상 범위는 넓게 설정하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
다. 청년 신혼부부 외에도 고령자 노약자 등 입주 대상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소득 자산 
수준도 사회주택 개념에 따라 탄력적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성 확보, 사회주택을 가장한 
무분별한 사업참여 방지를 위해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재무, 부동산
금용, 도시계획, 사회적경제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2019.2.20.일, 한국사회주택협회 정기 총회 자료집 중 국토부 민간임대주택과 발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그림 3-9] 자문위원회 설치 시 HUG 보증심사 과정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복지ㆍ문화ㆍ일자리 등의 정부 정책이 사회주
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로 사회적경제주체와 협업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
회주택에 필요한 복지ㆍ문화ㆍ일자리 등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입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공모 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주택 공급시 금융행정 지원을 위해 HUG의 사회주택 금융지원센터 조직 및 전국적 
지원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주택공급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
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가치평가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객관적
으로 평가ㆍ점검하며 지속적인 관리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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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1. 청신호

서울시의 주거문제는 오랫동안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했다. 높은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
하는 주거빈곤 가구와 그리고 쪽방
을 포함한 노후한 불량주거지의 문
제,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주거취
약계층의 비자발적 주거이동 등 다
양한 양태의 주거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거빈곤계층의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태
조사와 대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이
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 시스
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서울시의 
주거복지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이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는 홈리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
었다. 그리고,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25개 구마다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
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 ‘청신호’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청년에서 신혼부부
까지 4단계의 타겟을 설정하여 주거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청신호는 청년들의 가장 문제

[그림 3-10] 서울시 주거정책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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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인 주거와 취업난, 그리고 육아 등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내 집 마련에 청
신호 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청신호주택의 의미는 청신호 주택의 의미는 청
년에서의 ‘청’, 신혼부부의 ‘신’, 마지막 집 호의 ‘호’에서 한 글자씩 합쳐 만들어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명칭이다.  

[그림 3-11] 서울시 청신호 1

청신호는 결혼 전까지 사회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휴식처 & 기반마련을 할 수 
있는 주거 제공과 자녀를 고민 없이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 커뮤니티 서비스 주택
단지라는 컨셉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신호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와 서울주
택도시공사가 함께 만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브랜드이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해주는 주거사다리로 똑같은 평면에서 한 
면이라도 더 크게 보이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더 잘 쓰이게 하고, 이웃 지역주민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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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간복지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작은 평수가 가지는 공간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구성을 고려하였다.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공간 배치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3-12] 서울시 청신호 2

 정책수립을 위해 SH는 크고 작은 회의부터 시작해 토크콘서트, 공모전 등 약 10개
월 동안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청신호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13] 청신호 주택 정책수립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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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 주택의 3대 특화 컨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신혼부부 특화평면주택
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하여 라이프스타일과 자녀계획에 따라 최적화된 평면과 도서
관, 세탁방, 돌봄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특화하였다. 

[그림 3-14]  서울시 청신호주택 평면특성

출처 : SH공사 

2) 서울시 사회주택

서울시 사회주택은 서울시의 융자, 보조금, 토지장기저리임대 등의 지원을 받은 사
회적 경제주체가 소득 5-6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시세 80% 이하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
로 안정적인 거주기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특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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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003
년 전면 개정된 주택법 이후 사회주택과 관련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남원석, 2003; 장경석, 2003 ; 홍인옥외 2003)하였고, 2015년에 비로서 
서울시의 사회주택사업이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화 되었으며, 국토부에서도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논의(김태섭외 20157))가 본격화 되었다. 

구분
민간건설

사회주택
공공임대

민간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공급목적 -
청년 주거빈곤,

서민 주거난 해소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공급주체
임대사업

자
사회적 경제주체 국가, 지자체, 공사 국가, 지자체, 공사

공급대상 제한 없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

생 등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청약저축 가입자

입주자격 제한 없음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

균소득 70%이하

多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

균소득 100% 이하

사회초년생, 고령자: 도

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

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 세대구성

원

임대료수

준

제한 없음

4년, 8년

시세 80%,

최장 6~10년

시세 60~80%,

최장 30년

시세 30~80%,

10~20년

주택규모 제한 없음 85m2 이하 45m2 이하 85m2 이하

[표 3-11] 서울시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비교

서울시는 2012년 지역사회문제 개선,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였고, 해당 기금 중 일부재원을 활용하여 사회주택과 관련된 사회

7) 김태섭외(2015), 사회적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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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5년 1월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주택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리모델링 유형인 빈집살리기 사업과 신축 유형인 토지임대부 사업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해당 조례에 의거하여 사회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형태
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컨셉으로, 공공토지 장기저리임대, 
리모델링 공사비 보조 등이 이루어지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공급이 이루
어진다.

출처 :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리플렛

[그림 3-15] 서울시 사회주택 개요

민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이 되고, 소득요건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
득의 70~100%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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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리플렛

[그림 3-16] 서울시 사회주택의 공공성 확보 조건

기간 내용

2012.07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2015.01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4 빈집살리기 사업 도입

2015.06 토지임대부 사업 도입

2015.08 사회주택협회 창립 (30여개 사회 경제조직)

2016.03 리모델링형 사업 도입

2016.06 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출처 : 박은철 외(2017)

[표 3-12] 서울시 사회주택 운영 연혁 

서울시 사회주택은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1
인 가구 증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대안으로 사회주택 정책이 마련되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시
민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공
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8). 



72 

구분 대상건물 지원내용

토지임대부형

Ÿ 신축

Ÿ 다가구,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Ÿ SH가 사업주체 제안 희망토지(18억원 이내) 

매입후 저리로 장기임대(30-40년)

Ÿ 2018.10월 이후 토지지원 리츠로 통합관리

리모델링형

Ÿ 노후 고시원
Ÿ SH공사 – 노후 비주택 매입, 사업자에게 장기

저리 임대

사회주택리츠

Ÿ 신축 또는 리모델링

Ÿ 주택, 고시원 등

Ÿ 리츠 – 사업대상지 확보 및 사업비 조달

Ÿ 사회적 경제주체 – PM 및 위탁운영(20-30년)

토지지원리츠

Ÿ 신축

Ÿ 다가구,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오피스텔

Ÿ 리츠 – 사업주체 제안 희망토지(250억원 이내) 

매입후 저리로 장기임대(30년)

출처 :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리플렛

[표 3-13] 사회주택 사업 유형

서울시 사회주택의 특징은 첫째,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시세 

8)사회주택 https://soco.seoul.go.kr/sohousing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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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한다는 것과 둘째,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최장 10년 거주 가능) 셋째, 지역주민
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020년 기준 60개 사업장, 55개동, 683호 준공, 469
호 입주가 이루어졌다. 6년간 총 683호 평균 10개 사업장, 110호씩 공급이 이루어졌다.

구분
리모델링형

빈집프로젝트 사회주택 리츠 토지임대부
보조금 매입형

사업장 수 14개동 2개동 27개동 3개동 9개동

준공(호) 239호 54호 210호 70호 110호

입주(호) 179호 48호 92호 61호 89호

출처 : 김진성(2020), 2020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결과와 시사점, 2020 사회주택 포럼 발제 자료

[표 3-14]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공급

3) 서울시 사회주택 리츠

서울시 사회주택리츠의 추진배경 및 목적은 사회주택사업자의 영세성으로 금융기관
의 대출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주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형 투
자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2017년 8월에는 사회주택리츠 설립계획 수립하고 
2017년 12월 서울시의회 출자동의안 의결하였으며, 2018년 1월 국토부 영업인가와 1차 
민간출자자 선정 완료(공간공유기업 앤스페이스)하였다. 이후 2018년 4월 1차 사업대상
지 확정하였다. 서울시 사회주택리츠의 투자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공과 민간의 자원
을 활용하고 있다.  

구  분 투자자

공공출자 SH공사, 주택도시기금

민간출자 사회적 경제주체

대출·융자 민간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민간자원 기업사회공헌

[표 3-15] 서울시 사회주택리츠의 투자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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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리츠는 공공부지 신축형, 리모델링형, 재건축형 등으로 구분된다.
① 공공부지 신축형
-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보유 소규모 부지를 리츠가 임대
- 리츠는 사회주택 신축 후 사회주택 사업자에 임대
- 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사회주택 공급 확대

[그림 3-17] SH 공공부지 신축형 사회주택 리츠

② 고시원 등 리모델링형
- 리츠가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 서울시는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비주택 거주 청년세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그림 3-18] SH 리모델링형사회주택 리츠

③ 노후다가구 재건축형 
- SH공사가 국비지원 없이 매입한 다가구 주택 중 노후화가 심해 폐쇄 공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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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임차인이 입주를 기피하는 시설 대상
- 리츠가 SH공사로 부터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여 재건축

[그림 3-19] SH 재건축형 사회주택 리츠

서울시 사회주택 중 녹색친구들 창천은 생활편의시설로 유선/무선 네트워크, 보안
(CCTV), 공용공간 주1회 정기청소, 공유차량 배치하고 있으며, 빌트인 가전으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세대 제공하고 있다. 이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 전용의 1층 공용서
재를 두고 있다. 입지적으로는 동교동 사거리에서 5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홍대입구
의 편리한 인프라와 문화를 누릴 수 있다. 1인1실로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3.52m²~37.2m²로 보증금은 83,966,000원부터 최대 120,523,000원이며, 임대
료는 월 149,940원에서 최대 215,220원이다. 

구분 입주타입 면적 보증금 임대료 층 호 인원

투룸 1인1실 37.2m² 120,523,000원 215,220원 2 201 1명

원룸 1인1실 23.52m² 83,966,000원 149,940원 2 202 1명

투룸 1인1실 30.2m² 101,102,000원 180,540원 2 203 1명

투룸(별도 테라스) 1인1실 30.35m² 98,817,000원 176,460원 4 401 1명

원룸(복층형 다락) 1인1실 27.23m² 102,816,000원 183,600원 5 501 1명

자료 : 서울시 공동체주택플랫폼(https://soco.seoul.go.kr)

[표 3-16] 녹색친구들 창천 보증금과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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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시 공동체주택플랫폼(https://soco.seoul.go.kr)

[그림 3-20] 서울시 녹색친구들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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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목적은 기존주택, 건설중에 있는 주택, 건축예정인 주
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저소득 서울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급함으로써 시
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및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중에 있는 주택 매입), 「공공주택 업
무처리지침」 제47조(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등)에 근거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유형은 일반형, 원룸형, 신혼부부 Ⅰ과 Ⅱ, 청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반형 원룸형 신혼부부Ⅰ형 신혼부부Ⅱ형 청년형

주택유형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

거용 오피스텔, 

모듈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모듈러

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

거용 오피스텔, 

모듈러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

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모듈러

주택

면

적

일반지역 전용 29㎡ 이상 전용 26㎡ 이상
전용36㎡이상 전용36㎡이상

전용 26㎡ 이상

도심지역 

및  역세권
전용25㎡이상 전용 17㎡ 이상 전용 17㎡ 이상

커뮤니티시설 
세대수 50세대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세대수 20세대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 커뮤니티시설 면적은 세대당 0.5㎡  이상하되, 최소 20㎡ 이상 확보

경비실 세대수 50세대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관리사무소 세대수 150세대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필수시설 - -

거실   외 2룸 확

보 및 E/V 필수 

설치

거실 외 2룸 확보 

및 E/V 필수 설

치

빌트인 가전·가

구 설치

일반지역 4.0억원 이하 3.5억원이하 4.0억원이하
5억원이하

3.5억원이하
도심지역 및 

역세권
4.5억원이하 4.5억원이하 4.5억원이하 4.5억원이하

출처 : SH공사 홈페이지 내용 정리 

[표 3-17] SH매입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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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매입임대주택은 매입대상주택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면적기준과 매입지역
에 대한 원칙을 두고 있으며 유형별로 달리 설정하고 있다.  매입지역은 서울시 전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강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는 매
입을지양하고 있으며, 자치구 요청에 의한 수요자 맞춤형은 매입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
다. 

우선매입조건은 첫째, 건물 동별 일괄매입 신청물건으로, 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 또
는 건축예정인 주택은 동 전체로만 신청 가능하다. 이외 호별 개별매입 지양하며, SH공
사 필요시에만 매입이 가능하다. 둘째, 승강기, 태양광 설비, 텃밭 등이 설치된 주택으로 
건축예정주택의 경우 설치를 조건으로 매입 가능하다. 셋째, 지역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
한 자치구 연계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넷째로 대학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매입대상 구 분 대상선정 매입절차진행

①건축예정 주택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대상 주택으로 확정되는 경

우 매입절차 진행 

사업시행자와 서울주택도

시공사 간 이행협약서 또는 

매매이행 약정서 체결 ②건축중인 주택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건축 중인 주택

③건축완료 주택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사업시행자와 서울주택도

시공사 간 매매계약서 체결

출처 : SH공사, 매입주택사업 안내자료

[표 3-18] SH매입임대주택, 건설공정에 따른 매입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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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형 세대별 면적 등 건축기준 설치시설 기준

서울시 전역 역세권 및 

대학가주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용 청년임대

주택

전용면적 : 30㎡~85㎡

커뮤니티 시설,

빌트인 가전ㆍ가구

(세탁기, 냉장고, 책상, 의

자, 옷장 등)

서울시 전역 역세권 등 

교통편리지역 
신혼부부

전용면적 : 44㎡~85㎡ 

(투룸 또는 쓰리룸 구조)

어린이, 육아편의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

출처 : SH공사 홈페이지 내용 정리 

[표 3-19] SH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 우선매입 기준

자치구 연계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해당 자치구 및 입주예정자 등이 참여하는 
평면조정 자문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에 따라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설
치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입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 유형 세대별 면적 등 건축기준 설치시설 기준

관악구 청년주택

- 전용면적 : 18㎡(1인), 24㎡(2인)

매입호수 : 15~30호

선호지역 : 서림동, 대학동

  (선호지역 외 관내 타 지역도 매입)

커뮤니티실

강북구 우이동 예술인 주택
- 전용면적 30㎡이상

매입호수 : 제한없음

커뮤니티실

(세대당 3.3㎡이상)

성동구 성수동
도전숙·, 신혼부부

혼합 주택

- 전용면적 30㎡이상

- 매입호수 : 제한 없음

  (도전숙, 신혼부부 세대비율 약 7 : 3)

커뮤니티실

동작구

도전숙

전용면적 30㎡ 이상 

매입호수 : 제한없음

커뮤니티실(회의실 등)

전통시장,

청년상인임대주택
커뮤니티실(창업지원 시설 등)

[표 3-20] SH매입임대 : 자치구 연계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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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매입임대주택은 매입제외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① 정비(주택재개발, 주
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 철거예정 주택 ②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③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④ 법률상 제한 사유(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가 있는 주택 ⑤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주택  ⑥ 
사도에 접해있는 막다른 골목 내 주택 ⑦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⑧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을 제약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입가격 결정과 매입대상 주택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매입
가격의 결정은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매입신청자측이 추천하여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
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그리고 매입신청자 측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 지정 
13개 우수감정평가법인 중 매입신청자 다수가 추천한  1개 법인을 선정하되, 매입신청물
량이 많을 경우에는 업무효율성을 위해 2개 법인 이상 선정 가능하며, 매입신청자 개인

지역 유형 세대별 면적 등 건축기준 설치시설 기준

신혼부부 커뮤니티실

모자안심 커뮤니티실(어린이 편의시설 등)

홀몸어르신 커뮤니티실(어르신 편의시설 등)

서대문구

-신촌동, 홍제

동,남가좌동, 

북가좌동

협동조합형 

청년주택

- 전용면적 30∼40㎡ 

- 매입호수 : 20세대 내외
커뮤니티실

도봉구 쌍문동 만화인마을
- 전용면적 40~60㎡

1동 10세대 내외로 3개동 매입추진

공동작업공간

(40㎡규모) 

승강기설치(권고사항)

강동구
도시농업인

“새싹움터”

- 전용면적40∼50㎡ 

- 20세대

커뮤니티실, 상자

텃밭 등을 통한 녹화 가능한 옥상, 

야외온실이나 재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자투리 공간

출처 : SH공사, 매입주택사업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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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천한 법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매입신청자측 추천으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
은 당해연도 차회 매입공고 부터는 매입신청자측 추천대상법인에서 제외하며, 공사선정 
감정평가법인은 매입신청자측 추천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매입대상 주택의 선정은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매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제시한 매입기준(건축 설계지침 및 예시도) 등에 적합한 주택 중 기반
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매입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선정하며, 매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지하며, 심의에서 
매입불가로 확정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4. 경기도 기본주택

경기도는 무주택자를 포함해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도심역세권에 경기
도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택기금 
1%대 대출, 용적률 상향(500%), 지속가
능한 임대료(시세대비 50%), 다양한 면
적 공급, 장기임대기간을 제시하였다.

공공사업자와 정부(주택도시기금)
의 역할 분담을 통해 장기임대주택의 공
급·비축 확대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
련해 정부(기금), 지방정부, GH 등은 “장
기임대 비축리츠(가칭)“을 설립하여 공공사업자가 건립한 임대주택단지를 매입하고, 공
공사업자는 임대주택단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3-21]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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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경기도 기본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비교

공공사업자는 장기임대주택 건설·공급을 담당하고, 정부(기금) 등은 임대주택단지 
부동산 비축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장기임대�비축리츠�운영모델(안)�

공공
사업자

임대공급‧
시설관리

장기
임대
비축
리츠

GH,기금
지방정부

주택도시
기금 등

매각 후 Lease-back

Lease-back
* 임차료: 매각가의 1%/연

비축리츠 설립
* 자본금 출자

장기임대단지 매입비 융자
* 융자 이율 1%

임대단지 건설 후 매각
* 매각가: 건설원가+수수료(5%)

� � *� “공공사업자”는� 「임대단지�관리운영�+�임대단지임차료」�수준의�저렴한�임대료�책정

� � *� “장기임대�비축리츠”는�기금융자로�매입비용�확보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사회주택은, 경기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손잡고 소득에 상관없
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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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관련하여,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주택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회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한다는 것이다. 

공공이 토지매입 후 사회적경제주체에 임대. 건설은 사회적경제주체, 운영은 협동조
합이 담당하며, 일반분양 60%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대상으로, 특별분양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대상.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    

□�토지임대부�협동조합형�사회주택

�○� (사업주체)�사회적경제주체(건축�등�사업관리)+입주자협동조합(건축ㆍ운영)

�○� (공공지원)�도‧경기주택도시공사(토지임대�등�지원)
�○� (모델개념)�일반공급(무주택자)+특별공급(저소득층+정책대상)+공동체공간

�○� (공급세대)�약� 50세대

�○� (공급대상)�일반공급(무주택자)+특별공급(주거취약계층+정책대상*)

*�장애인‧다문화가족‧1인가구�등�경기도�및�시‧군�맞춤형�수요�
�○� (세부사항)

� � -�임대료� :�주변시세�80%

� � -�운영방안� :�다양한�계층의�입주자�간�조화로운�거주

� � -�공동체�공간� :�주거전용면적의�10%�이상

경기도의 기본주택 도입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무주택자 누
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첫째, 주택을 사는(Buying) 
것에서 사는(Living) 곳으로 전환. 둘째, 주거복지 관점에서 주거서비스 관점으로의 전환
으로 주거를 교통, 수돗물, 전기와 같은 사회 공공서시스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사회계층간의 혼합을 통한 사회갈등, 배제, 차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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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표 

그러나,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 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고양시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 임대주택 수
는 한정적인데, 무주택자 모두에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경기도 전체 가구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가구 약 36%(170만 가구)로 알려져 있는데, 중앙정부 
지원이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는 빈곤층뿐만이 아니라, 상류층 무주택
자도 대상이 되어 혜택을 누려야 하느냐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더 나은 주택에서 살고자 
할 것이고,  빈곤층이 역세권의 주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
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의 기본주택 거주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
과 관련된 것이다. 제한된 예산을 고소득층까지 주거지원해야 하는 가라는 것이며, 공공
임대,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이 우선이고, 이후에 중산층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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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임대 정책 방향 

1. 공공임대 정책 방향 설정 

고양시 공공임대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개의 항목에 대해 검토하고 
고양형 공공임대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림 4-1] 고양시 여건을 고려한 공공임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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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러다임 변화와 사례 종합

해외의 정책대상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입주대상이 조정되며,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부담가능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있
지만, 네덜란드는 2010년부터 저소득가구 위주로 입주대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공급주체의 재정건전성, 저소득층 주거소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등 다양한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급주체에 대해 입주순위 결정의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유연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2] 유형별 정책대상 구분

         출처 : 봉인식(2016) 재구성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은 수요자중심,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잔여
모델 병행 추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 및 민간 협력적으로 추진, 시민의 주거니즈와 
모니터링 강화 / 공급 다양화(매입임대, 공공지원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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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 방향

                    출처 :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재구성

2) 정책대상의 선정

고양시 공공임대정책의 대상을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배경하여 선정되었다. 고양시의 
재고수준에 비춰볼 때, 중산층을 비롯한 일정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
한 수준이다. 즉,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 
고양시 주거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고양시 청년 및 중년 주거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고양시 청년층의 결혼 지연과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인데, 고양시는 경
기도내에서 과천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청년층과 중년층 전월세거주 
비율 증가하고 있으며, 중년층은 자녀의 양육, 교육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
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대상층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정책기조
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라는 정책기조에 우선을 두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대상층은 
미래세대, 아이들과 아이들 키우는 부모계층, 그리고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으로 설



90 

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고양시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확보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2자녀 이상 또는 3자
녀 이상 가구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4] 고양시 정책 대상 전정 안

3)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운영

고양시의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초소형의 공공임대
주택 확보는 지양하고 중소형(40-85㎡)중심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
요 대상층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상기 규모의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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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기도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준(경기도 전체주택대비 10.7%, 고양시 10.4%, 수원(9.3%, 용인6.8% 보다 높은 수준)
이라는 것과,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95%(일반가구
의 거처 중에서 60㎡이하는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소형의 공급보다는 중소
형의 공급이 필요하다.  

다만 고양시에서 유출되는 주요 계층이 20대와 30대의 청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
고, 청년층의 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층을 주요 정책대
상을 선정한다면, 1인가구나 2인가구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주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 고양시 주택규모별 거주가구 비율 (일반가구, 공공임대)

              자료 : 통계청 

여기에 더해 60~85㎡규모의 90%이상이 분양전환 되고, 46-60㎡도 2천호 가량이 
분양전환 된다. 20㎡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과 최저기준 미달 
규모도 27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필요로 하는 규모와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 필요 주택규모에 비해 공공임대 주택 규모는 작아 미스 매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 이상 자녀를 둔 부부가 거주할 만한 주택이 적다. 40-85㎡공공 임대 
확보를 통해 3인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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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고양시 공공임대 주택규모별 현황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활용

확보수단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확보할 수 있다. 우선 고양시(도시공
사)가 신규로 건설, 기존 주택 매입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을 활용
하는 방안(인센티브제공 후 기부채납, 공동개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LH, 
GH)을 활용, 행복주택 등 고양시가 계층 선정가능한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 시민펀
드, 리츠 등 금융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운영기간이 설정과 투자자 모집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7]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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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의 단계별 추진 방향

1) 사회주택 확보 및 운영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LH 등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반면, 사회주택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
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입주자나 입주방
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사회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인 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사회주택의 주요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보다는 소
득(자산)기준이 높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사회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요 하다. 사
회적 경제주체는 민간영역과 공적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편익을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림 4-8] 고양시 사회주택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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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사회주택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주체(주거복지 단체 등) 활
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서울시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Ÿ 지원 대상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사회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ㆍ출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임대
  - 사회주택 입주자 중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보조
  - 사회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대출금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사회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또는 이자지원 
Ÿ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기준 마련

시흥시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락
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양시

1. 사회주택 건설부지의 임대
2. 사회주택으로 사용할 대지와 건축물의 임대
3. 사회주택 관리비용 
4. 사회주택 리모델링 비용(빌트인 품목을 포함한다)
5. 사회적 경제주체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
6.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제3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또는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4-1] 사회주택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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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거와 관련한 사회적 경
제주체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사회적 경제주체 등에 대
한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고양시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
회주택의 수요자인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시흥시의 경우에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
체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도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향한다면,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회주택의 수요자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정책대상의 선정

고양시 사회주택의 정책적 대상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모
든 계층을 대상을 지향해야겠지만, 고양시 사회주택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서는 단기적으로는 명확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양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데 
단기적인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고양시 현황을 살펴본 것처럼, 고양시 
청년층의 타지역으로 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정부의 사회주택의 주요 정책대상이 청년층인 점을 감
안할 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의 공급과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중에서 서울시는 별도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지원 체계, 사회주택 종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그밖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흥시의 경우는 별도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지만, 
주거복지 지원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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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는 중장기(5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조례에 정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
다. 고양시의 경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 방향의 수립과 지원에 대한 체계
적 계획 수립에는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양시의 경우
에도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사회주택 정의 정책 대상

서울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

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주거약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무주

택 세대구성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자, 

청년 1인가구 등

경기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무주택자

시흥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

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조례에서 정한 주거약자, 청년 1인가

구 등

고양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

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청년,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취약계층 임차인 거주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주택

청년,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취약계층 등

전주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관리되는 임대주택 등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청년 1

인가구 등

※ 전주시는 주거복지 지원조례에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있음. 

[표 4-2] 사회주택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회주택의 정의와 정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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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내용 비고

서울시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1.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정책

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Ÿ 중장기(5년) 계획

수립

Ÿ 별도의 서울특별

시 사회주택 활성

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1. 사회주택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2. 사회주택의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사회주택의 지역별·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5. 사회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

   6.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성 기준

   7. 사회주택 공급에 따른 사회적 편익 측정 등을 위한 지표 개발

Ÿ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Ÿ 중장기 계획(5년)

시흥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Ÿ 5년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

획 수립과 연계

고양시

매년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Ÿ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없이 1년 단

위 시행계획 수립

⇒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조항 마

련 필요

[표 4-3] 사회주택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

고양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일자리와 주
거, 그리고 교육여건을 개선해 청년, 신혼부부 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
갈 수 있는 자족도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청년층 주
거안정과 창업자ㆍ취업자를 위한 공유형 청년임대주택 사업 추진하여 청년 창업과 연계
한 공유형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자리를 잡기 위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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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의 연령 단계에 맞춰 제공하는 공동주
거 단지(임대주택과 혼합) 되어 보육, 교육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별 단지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주거서비스와 주
거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 업종의 집적 유도하고 해당지역에 생애주기 맞춤형
의 지역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고양시 내에 예정된 정비사업지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순환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며, 향후 정비사업지 세입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
년 및 대학생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고양시 공공임대정책을 포함한 주거복지 정책은 기틀
을 다져놓은 상태로 민선 7기에는 이를 활용하여 주거복지 지원시스템을 완성하고 핵심
적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점검 및 보완하여 주거복지의 대상이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4-9] 민선7기 정책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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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고양시 공공임대주택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가 확보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 관리하는 사회주
택과 이외 고양시가 매입 또는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
로는 정비사업지 내에서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지내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순환임대로 활용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수요가 감소하고, 정
비사업지내 거주 임차인을 위한 주거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년층 또는 신혼부 등을 
위한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 매입임대주택이나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사회주택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며, 사회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야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따라서, 현재 사회주택활성화 조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
한 지원과 고양시 조례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하
고 반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10] 공공임대주택 정책 목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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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양시 사회주택

고양시 공공임대

순환임대

(정비사업지)

생애주기별 맞춤

(매입, 건설 등 고양시 전역)

단기

시범사업

대

상 Ÿ 청년 1인 가구, 신혼부

부, 有자녀가구

Ÿ 시범사업으로 진행

Ÿ 고양시내 정비사업지 

거주 임차인

Ÿ 시범사업으로 진행

Ÿ 청년 1인 가구, 신혼부

부, 有자녀가구

Ÿ 시범사업으로 진행추

진

중기

점검 보완

대

상 Ÿ 주거약자, 취약계층 등 

포함

Ÿ 시범사업 점검 후, 공급 

확대

Ÿ 권역별(생활권) 정비사

업지 거주 임차인

Ÿ 시범사업 점검과 정비

사업 추진 등 감안

Ÿ 청년 1인 가구, 신혼부

부, 有자녀가구

Ÿ 생애주기 등 유형별 사

업 확대
추

진

장기

사회주택

과 

통합검토

대

상 Ÿ 무주택자로 확대

Ÿ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성과 등 종합하여 통합

추진 검토

Ÿ 일부 청년층, 신혼부부

로 대상 변경

Ÿ 정비사업 감소 등 정비

사업지 내 수요 감소시

Ÿ 무주택자로 확대

Ÿ 사회주택 성과와 비교

하여 통합추진 검토추

진

[표 4-4] 단계별 고양시 사회주택 및 공공임대 사업 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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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1.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취약계층 모니터링 강화

□ 사업 추진 필요성
◦ 고양시민의 주거소요를 반영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거 정책의 수립 필요. 주

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사회계층별 주거소요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
태 파악 ⇒ 정책 보완과 개선

◦ 국가통계로는 주거와 관련된 통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수원, 성남, 부천 등 주
요 도시들은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 고양시민의 주거특
성과 정책니즈를 반영 

□ 사업 추진여건
◦「고양시 주거복지 조례」에서는 주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거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고양시민의 주거실태 조사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 할 필요

◦ 고양시 사회조사 등 기존의 통계는 주거와 관련한 항목을 확인하기에는 한계, 현
재 국토부의 주거실태 조사자료는 시도별로 자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양시 여건
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세부 추진방안
◦ 2021년 고양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및 향후 주기적 조사시행으로 고양시 주거복

지 여건에 대한 구체적 실태자료 구축
◦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통계조사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조사가 시행될 때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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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주기별로 조사할 필요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

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등

   7.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

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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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ㆍ민간자원 연계형 공공주택 공급모델 다양화

□ 사업 추진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여건
◦ 고양 지역 내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계획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 지역특성과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공공주택 모델 재정립 필요
◦ 이와 동시에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공지원주택 등과 사회주택 

등 공급주체 및 공급방식을 다양화하여 여러 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 여건
◦ LH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과정에서 일부 유형

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
정 재량을 부여

   - 행복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물량의 50% 범위 이내에서 지자체장과 협
의를 통해 별도 자격기준을 통한 우선공급대상자 선정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

택사업자가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특히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등은 공모사업 선정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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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장에게 입주자 자격기준 및 대상자 선정을 100% 위임
   -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시법사업으로 진행된 부천 예술인주택은 부천

시 특화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에게 행복주택 입주자격 부여
◦ 고양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 행복주택 

및 복합커뮤니티 센터(협동조합사무실, 맘카페, 창업기업 등)설치
 

Ÿ 건축개요

  - 위치 : 일산동 655-628번지 일대

  - 규모 : 대지면적 3,970㎡, 연면적 20,247㎡ 

Ÿ 복합커뮤니티센터 : 지상 1~4층, 어린이집 

마을협동조합사무실, 맘카페, 창업기업 등

Ÿ 행복주택 : 2개동 지상 5~15층, 132세대(전용면적 

21㎡, 36㎡)

Ÿ 신축서구보건소 : 지상 9층, 진료실, 예방접종실, 

시청각실, 치매안심센터 등
Ÿ 사업시행 : 고양시와 LH의 공동사업 시행

  - 한국철도공사 소유 부지 -> 신축 일산서구보건소(부지매입)

[그림 4-11] 일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 센터 

◦ 고양시는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9.06.07)하여 사회주
택 공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세부 추진방안
◦ 신규 공급되는 LH의 공공주택 유형(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의 사업

시행 및 입주자 선정 과정을 적극 활용하여 고양시 여건에 적합한 특정계
층 대상의 공공주택 공급

   -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있
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 
초기 단계부터 시행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의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계층 중 청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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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과 고양시 정책 기조에 적절한 대상계층을 적극적으로 활용

◦ LH 등과 MOU 체결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 정부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실질적 사업재원과 실행주체가 

LH이기 때문에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및 추진체계 마련 
   -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임대주

택 등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져 지자체 단위의 정보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시 차원의 MOU 등을 통해 고양시 관내 지역으
로 대상지 유치

◦ 자체사업 및 사회주택 지원정책 등과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자

체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허브리츠 등 지원조
직도 구축 중

   - 서울시 등과 같이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필요. 
시유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 검토

   -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와 관련한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 검토 필요

□ 기대 효과
◦ 고양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 다양화를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 다양한 공적기능을 가진 주택 공급을 통해 관련 주체의 역량 증진과 다양

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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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도시관리공사 기능강화와 공사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업 추진 필요성
◦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

양시의 여건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입주자 선정기준 등은 해당 지역보다는 
중앙과 광역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추진

◦ 고양시의 주거취약계층 실정을 고려한 원활하고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고양시 자체적인 주택의 건설ㆍ매입을 통한 공급 필요

◦ 공공주택은 사업의 시행뿐만 아니라 운영ㆍ관리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관리가 필요. 개발사업 관련 노하우를 갖춘 전담기관 필요

□ 사업 추진 여건

출처 :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그림 4-12] 고양도시관리공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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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방안
◦ 고양도시관리공사 내에 공공주택 공급ㆍ관리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거복지처를 신설
   - 전문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운영, 관리(주택 및 입주자)하기 

위한 지원부서의 신설과 인력 확충
   - 단기적으로는 고양시 사회주택과 순환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분야에 최소인력

으로 운영하며, 시범사업 등 추진 후, 사업을 점검하고 확대하는 경우 사업의 
영역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구분
인

원

업무내용

건립단계 운영단계

공공임대

주택팀

팀장 1 •임대주택 건립 총괄 •임대관리 업무 총괄

팀원 1
•임대주택공급 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관리 등

•입주자 모집 관리

•건물 유지관리 등

사회주택

지원팀

팀장 1 •사회주택 총괄 •사회주택 관리 업무 총괄

팀원 1
•사회주택 공급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주체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건물 유지관리, 사회주택 등 운영, 관리 등

 ※ 고양시 임대주택 사업 추진 및 규모에 따라 조직인력 탄력적 구성‧운영

[표 4-5] 단기, 사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운영계획(안)

◦중장기적으로 도시관리공사 개발사업 및 개발이익금을 활용한 고양시 자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도시전략처 및 도시개발처에서 추진하는 자체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
개발사업 진행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공고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 매입

   -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주택공급량의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공고임대
주택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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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의 잉여이익금을 활용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 소규모 
공고임대주택 건설 등의 다양한 공급주택 공급 시도

   - 개발사업 이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는 지방 도시공사 설립과 도시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목적으로, 대규모 재원투입이 필요한 공공주택의 
공급 등에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공사는 공사채의 발생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의 선제적 운영이 가능

 □ 기대효과
◦ 고양시 주거취약계층의 여건을 고려한 고양시 공공주택의 공급ㆍ운영 관

리를 통해 고양시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수원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및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비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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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복지 추진기반(조직) 구축

□ 추진여건
◦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기조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시

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행정체계 마련 필요
   - 주거복지팀은 팀원 2인이 구별 주거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

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규모가 작아 적극적인 주거복지 시책의 발굴 여
력이 없는 실정임

   -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서 정한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주택
과 내 주거복지팀이 담당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다양한 주거복지 업
무 시행에 한계

◦ 사회주택과 관련한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순환임대주택은 재정
비촉진과에서 진행하는 등 주거복지나 공공임대와 관련한 유사한 내용을 가진 업
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음

□ 추진방안
◦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심의기구로 <주거복지위원회> 구

성 및 운영
   - 현재 조례 상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복지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ㆍ자문
   - 주거관련 실행조직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
◦장기적으로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순환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업무를 총

괄하는 전담부서 신설 필요
   -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ㆍ관할하는 <주거

정책과> 신설
   - <주거정책과>는 주거정책팀, 사회주택팀, 공공임대주택팀, 주거복지

팀(주거급여)의 4팀 체제로 구성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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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총괄
   -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순환임대, 사회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의 성

과를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사회주택, 주거복지 등을 담당할 부
서로 확장하여 신설

시민안전 주택국

(공공임대) 주거정책과

주거정책팀 공공임대 사회주택팀 주거복지팀

Ÿ 주거복지 기획

Ÿ 위원회 운영

Ÿ 종합계획 수립

Ÿ 주거실태조사

실시 등

Ÿ 공공임대주택 관리

Ÿ 공적임대주택 관련 

업무

Ÿ 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

Ÿ 사회주택 종합 기

획 및 운영

Ÿ 사회주택 관련 업

무

Ÿ 위원회 운영

Ÿ 주거취약계층 발

굴ㆍ지원

Ÿ 주거복지지원센

터 지원 등

Ÿ 주거급여 지급

Ÿ 수선유지급여등

[그림 4-13] 중장기 주거정책 전담부서 신설(안)

□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정책의 종합적 추진체계를 갖추어 시민의 전반

적인 주거여건 향상에 기여
◦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증대되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소요에 선제적

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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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복지 인력 및 민간주체 역량 강화

□ 추진 필요성
◦ 시민들이 주거복지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중요
   -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소요는 높으나 공공의 주거복지 프로

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인력

의 역량 강화 필요
◦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밀착형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과

의 연계 필요

□ 추진 여건
◦ 중앙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개편 제시
   - 지자체 주거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구 내 주거복지 전담인력 및 조직 확대 

지원
   - 주거빈곤가구 지원사업 공모 시 전담조직·센터가 설치된 지자체를 우대
   - 주거복지정책 추진 노력을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공

□ 추진방안
◦ 주거복지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중심으로 주거복지 전달주체의 역량 강화와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ㆍ지원체계 구축
   - 중앙 및 광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상담업무 담당

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지역 내 사례관리 공동학습 등 주기적인 워크숍 개최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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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등
   - 고양시 주거복지 관련 현안에 대한 강의(학습) 및 종합토론으로 지속적인 주

거복지 관심도 증대

◦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대·협력 강화
   - 주거복지 관련 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에 대

응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주체들의 전국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의 교

류ㆍ협력ㆍ네트워크 형성 지원

◦ 단순 자원 전달체계를 벗어나 민간의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분
야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 주체 등 육성·지원

   - 주거 관련 사례관리 등 일부 기능을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기관에 위탁
   -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사회 기반 주거

복지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 연계
   - 고양형 집수리 지원 사업, 마을관리소 사업 등에서 집수리 물량을 사회적경제

주체에 우선 배정, 외부기관 사업의 참여ㆍ연계 지원

□ 기대 효과
◦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 다양한 사회복지단체 및 주거복지 전달주체와의 연계활동 강화를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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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Goyang city

Lee Young Kim*

Currently, about 26,000 public rental houses have been supplied in Goyang City. Given 

that securing public rental housing is an important means of stabilizing housing for unstable 

citizens, we looked at some factors that Goyang City should consider to secure public rental 

housing. First of all, who will the policy target be? How to secure public rental housing? And 

what and how should we prepare to achieve this systematically?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emphasis on the problem. To this end, we looked at paradigm changes related to 

residential welfare at home and abroad, review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nd looked 

at th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Goyang City residents and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rental 

housing.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Goyang City was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the value that Goyang City is aiming for. Of course, considering the time 

constraints of the research, we briefly suggested the direction that Goyang City should pursue.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and specific policies that 

review the housing status of Goyang residents in the future and policy demand.

* Senior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